
○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내지 폐지와 관련된 최근의 논쟁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한미투자협정의 성사 여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나

문제의 핵심은 스크린쿼터제가 우리나라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임.

○ 스크린쿼터제가 대내적으로 극장주의 영업의 자유를, 대외적으로는 자유

로운 교역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스크린쿼터제가 국산영화를 보호한다는 믿음 때문이나, 최근의 국산영화

의 성공이 스크린쿼터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듦.

○ 최근의 국산영화의 성공은 1 9 8 5 ~ 8 6년에 국내 영화시장이 개방되고 이에

따라 국내 영화시장이 경쟁적 구조로 변한 결과라고 판단됨.

- 당시 국내 영화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화수입업과 제작업을 겸했던

독점적인 제작자들이 퇴출되었고, 유통·배급의 측면에서는 대기업이

영화산업에 진출했으며,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요

인들에 의해 국산영화의 경쟁력이 제고되었음.

○ 향후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다음의 두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스크린쿼터제가 축소 혹은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외국의 메이저 배급사

들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흥행의 측면에서 볼 때, 일반 극장에서 상영되기 힘든 진정한 의미에서

의‘우리 영화’에 대해서는 가치재(merit good)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상영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임.

스크린쿼터제, 영화산업 사활을 쥔 열쇠인가

산업경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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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가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했는지 검증할 필요

○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는 다자간 국제협약에 의해

그 시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임.

- O E C D의‘무형사업의 자유화에 관한 협정’은 자국산 영화를 보호

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생산보조금 지급과 스크린쿼터제 시행을 명

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G AT T법 제4조 역시,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영화의

경우, 원산지에 따른 수량규제를 허용하고 있음.

○ 다만, G AT T법 제4조는 양자 협상의 경우, 이러한 수량규제에 관해서

당사국간 협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G AT T법 제4조를 근거로 스크린쿼터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

하지만, 미국도 동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의 축소·폐지와 관련해서

우리 측에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내지 폐지와 관련된 최근의 논쟁이 복잡한 양

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한미투자협정의 성사 여부와 맞물려 있기

때문임.

- 한미투자협정 표준문안 제6조는 협정당사국이 자국산 상품이나 용

역의 구매·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스크린쿼터제

는 이 조항과 충돌하고 있음.

○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스크린쿼터제가 우리나라 영화산업 발전에 기

여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며 만약, 이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

지 못했다면, 한미투자협정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폐지 내지는 축소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상황은 음반산업과 대조되는 것인데, 영화산업의 경우, 과

다한 정부규제의 축소·폐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 음반산업의

경우, 적절한 저작권보호 제도가 확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침체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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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

○ 스크린쿼터제가 다자간 국제협약에 의해 그 시행이 허용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현재 소수의 국가들만이 이 제도를 자국 영화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스크린쿼터제가 일종의 수량규제로

서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인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국민

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외국영화 전용 상영관을 운용하고 있는 파

키스탄을 제외하면, 현재 순수한 의미에서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그리고 한국뿐임.

- 의무상영일수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스크린쿼터제가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 규제의 대상이

자국산 영화만이 아닌 유럽공동체 국가의 영화 전체라는 점을 감

안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가 프랑스의 제도보다

더 엄격함.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보다 정책적으로 우월하지 않아

○ 영화는 제작-배급-상영의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바,

영화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상영관의 확보가 흥행의 성패를 좌

우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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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영일수 내 용

프 랑 스 112~140일 부과 대상은 유럽공동체 국가의 영화

스 페 인 연간 상영일수의 20~25% 부과 대상은 유럽공동체 국가의 영화

브 라 질 49일

파키스탄
외화 상영관 연간 55일

국산영화 상영관 연간 310일

중키스국 연간 상영일수의 2/3 

한키스국 연간 상영일수의 2/5

<표 1 > 스크린쿼터제 시행 국가와 국내영화 의무상영일수

자료：「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2 0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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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측면에서, 일정 비율의 국산영화 상영을 강제하는 스크린쿼터

제가 국산영화 제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 우월하다는 주장

이 제기될 수 있음.

○ 실제에 있어서는 스크린쿼터제의 시행과 특정 국가의 자국영화 시

장점유율 사이에 뚜렷한 정( + )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스크린쿼터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의 자국영화 시장점

유율은 3 5 %이지만, 유럽공동체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국영화 보

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스페인의 자국영화 시장점유율은 1 3 . 7 %에

불과함.

- 스크린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자국영화 시장점유율

이 2 7 %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영화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인 까닭에,

미국과 지리적·문화적·언어적인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자국영화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별성이 존재하는

한, 생산보조금의 지급(프랑스)이나 유통구조의 확립(일본)과 같은

정책으로도 영화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차별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제작에 대한 정부 지원과 영화 유통구조의 근대화 등

을 통해 국내 영화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헌법재판소, 법적 문제에도 불구 영화산업 발전 때문에 필요
하다고 판단

○ 스크린쿼터제의 시행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 영

<표 2 > 자국영화 시장점유율과 스크린쿼터제 시행 여부(2 0 0 2년)

한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호주

시장점유율( % ) 45.0 35.0 27.0 22.2 13.7 11.9 8.3 4.9

스크린쿼터제 ○ ○ × × ○ × × ×

자료：「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2 0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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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함.

- 비용·편익 분석의 측면에서, 스크린쿼터제의 시행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능가할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됨.

○ 우선, 헌법재판소는 1 9 9 4년에 스크린쿼터제의 유효성에 관해 유권해

석을 내린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의 세 가지임.

- 스크린쿼터제는 극장주에게 국산 영화의 상영을 강제함으로써 극

장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음.

- 그러나 스크린쿼터제가 극장주의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님.

- 스크린쿼터제에 의해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보호된 공익이 이 제도

의 시행에 따라 침해된 극장주의 사익을 능가함.

○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판단인데, 헌법재판소가 스크린쿼터제의

시행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했으나, 이러한 판단의 근

거는 제시하지 못했음.

-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스크린쿼터제의 정당성이 형식적으로는 확보

되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스크린쿼터제 강화 시에도 국내 영화산업은 침체

○ 1 9 7 1년 이후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발전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영화산업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킨 요인으로 스크린쿼터제, 국내 영화

시장의 개방, 영화 상영·유통구조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음.

- 1 9 9 0년대 후반부터 국산영화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이러한 요

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그 동안 크게 네 번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음.

○ 1 9 7 1~8 2년 기간 동안에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하게 증가하여

1 9 8 2년에는 5 1 . 3 %를 기록하였음.

○ 우리 영화의 침체기는 1 9 8 3~9 3년 기간인데, 1 9 9 3년의 국산영화 시장

점유율은 1 5 . 9 %로서 1 9 8 2년의 1/3에도 못 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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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 % )
제작편수 수입편수 스크린수 스크린쿼터 비 고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34.3

26.9

18.9

30.2

25.9

26.0

31.5

35.2

33.0

202

122

125

141

94

134

101

117

96

79

59

51

37

31

36

38

30

26

717

694

662

626

597

580

558

488

472

30일

상영일수의 1/3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46.6

48.2

51.3

39.8

38.5

34.2

33.0

27.0

23.3

20.2

91

87

97

91

81

80

73

89

87

110

32

25

27

24

25

27

50

84

176

281

447

423

404

450

534

561

640

673

696

772

상영일수의 2/5 외화수입 자유화

외국영화사의 직배 허용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2

21.2

18.5

15.9

20.5

20.9

23.1

25.5

25.1

39.7

111

121

96

63

65

64

65

59

43

49

323

301

376

411

450

424

458

417

357

371

789

762

712

669

629

577

511

497

507

588

대기업의 영화업 진출

수입영화 프린트벌수 제한 폐지

멀티플렉스 상영관 도입

2000

2001

2002

35.1

50.1

48.3

59

65

78

421

366

720

818

977

<표 3 >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구조변화 요인과 동향

자료：1) 김정수, “스크린쿼터와 딴따라：대중문화에 대한 정부개입과 문화산업 경쟁력에 관한 시론”,
「한국행정학보」, 1 9 9 9.

주주：2) 「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위원회.
주주：1 9 7 1~7 9년의 국내영화 시장점유율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추정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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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가장 큰 원인은 1 9 8 5~8 6년에 이루어진 국내

영화시장 개방인데,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은 1 9 8 6년의 3 3 %에서

1 9 8 7년에 2 7 %, 1 9 8 8년에 2 3 . 3 %로 단기간에 걸쳐 크게 하락하였음.

- 1 9 8 5년에 스크린쿼터가 상영일수의 1/3에서 2/5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은 계속해서 감소했

는데, 이러한 사실은 스크린쿼터제가 국내 영화시장을 보호하지 못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9 0년대 후반 이후의 영화산업 성장은 시장경쟁 통한 경쟁력
제고 효과

○ 1 9 9 4~9 8년 기간 동안, 국내 영화산업은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

는데, 그 이유는 1 9 8 5~8 6년에 이루어진 국내 영화시장 개방의 효과가

이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때문임.

- 이 시기에 나타난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 요인으로는 국내 대기업

의 영화산업 진출을 들 수 있는데, 1 9 8 5~8 6년에 국내 영화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그 동안 외화수입권을 얻기 위해 영화를 제작했던

제작자들이 퇴출되면서 그 공백을 국내 대기업이 메우기 시작했음.

<그림 1 >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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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9 4년에는‘수입영화 프린트벌수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는데, 이

로 인해 국내 영화시장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개방됨.

○ 1 9 9 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영화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러

한 성장의 원인 중의 하나는 1 9 9 9년부터 도입된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라고 판단됨.

- 수입영화 프린트벌수 제한의 폐지는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도입을

유발했으며, 양자는 소위‘광역 개봉’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성장을 견인함.

8 0년대 후반, 시장개방 불구 제작편수는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1 9 8 5~8 6년에 국내 영화산업이 개방되기 전까지는

제작자가 외화수입업을 겸하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 9 8 6년까지

국산영화의 제작편수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실제에 있어서 제작편수는 1 9 8 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 9 8 7년

부터 대기업이 영화산업에 진출하기 전인 1 9 9 1년까지 증가함.

<그림 2 > 국산영화의 제작편수 추이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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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영화산업이 개방됨으로써 외화수입권이라는 영화 제작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 9 8 7~9 1년 사이에 국산영화의 제

작 편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음.

- 이전까지 국내 영화시장의 보호를 통해 독점적인 지대를 누려왔던

제작자들이 퇴출됨과 동시에 새로운 제작자들이 대거 영화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국내 영화시장이 독점시장에서 경쟁시장으로 전환되

었음.

○ 외국영화 수입이 자유화되고 외국영화사에 의한 직접 배급이 허용되

기 전까지는 연간 1 0 0편 미만의 외화가 수입되었으나, 국내 영화시장

이 개방되면서 수입편수는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최근에 국산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수입편수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멕시코 영화산업 침체의 주원인은 금융위기

○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내지 폐지에 반대하는 논자들이 가장 흔하게

드는 외국사례가 멕시코인데,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전까

지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했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이

제도를 폐지했으나, 최근에 다시 부활시켰음.

<그림 3 > 외국영화의 수입편수 추이

(편수)



- 스크린쿼터제 유지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멕시코 사례를 예로 들면

서,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폐지하면 국산영화가 고사될 것이라고

주장함.

○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멕시코 영화산업이 침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1 9 9 4년에 발생한 금융위기임.

- 이 시기에 멕시코의 각종 거시경제 지표는 크게 악화되었는데, 이

로 인해 영화산업도 침체되었음.

-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멕시코 영화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도

거시경제의 회복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멕시코 영화산업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작편수는 1 9 9 4년

에 4 6편이었던 것이 1 9 9 5년에 1 4편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상영

편수 역시 1 9 9 5년에 2 0 5편이 상영됨으로써 전년도의 3 4 3편보다 무려

1 0 0편 이상 감소하였음.

- 관람객 수는 1 9 9 5년에 6 2만명으로 최소 관람객 수를 기록한 이후,

최근 증가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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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지표 영화산업 동향

환율 실업률 순해외자산 스크린쿼터 제작편수 관람객수 상영편수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95

3.07

3.12

3.11

5.33

7.64

7.85

8.08

9.87

9.51

9.57

9.14

10.31

2.2

2.4

4.7

3.7

2.6

2.3

1.7

1.6

1.7

1.51

3.81

4.39

6.62

1.44

0.59

3.75

17.78

27.70

31.30

38.92

52.10

61.52

30%

30%

30%

30%

25%

20%

15%

10%

폐지

폐지

폐지

30%

30%

98

32

45

53

46

14

16

13

10

22

27

17

14

134

103

82

62

80

95

104

120

130

143

152

434

239

446

334

343

205

200

190

174

199

234

439

442

<표 4 > 멕시코의 거시경제와 영화산업의 관계

자료：1)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2 0 0 3.
자료：2) I n t e r n a t i o n a l F i n a n c i a l S t a t i s t i c s, I M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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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멕시코의 영화제작 편수

(편수)

<그림 5 > 멕시코의 영화관람객수

(만명)

<그림 6 > 멕시코의 영화상영 편수

(편수)



외국 배급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스크린쿼터제가 실질적으로 국내 영화산

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고 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은 충분

히 제고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스크린쿼터의 축소 내지 폐지

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스크린쿼터제가 축소 내지 폐지되었을 경우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다음의 두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의 메이저 배급사들이 그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국내

상영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끼워팔기’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흥행의 측면에서 볼 때, 일반극장에서 상영되기 힘든 진정한 의미

에서의‘우리 영화’에 대해서는 가치재(m e r i t g o o d)의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상영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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